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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(질병관리본부 제2016-2호) 개정 발령 안내
1. 관련 :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,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5항

       2. ｢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｣에 따라 “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, "
치쿤구니야열”, “지카바이러스 감염증”의 최신지식 및 역학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감염병
의 진단기준을 개정·발령(질병관리본부 제2016-2호, 2016.5.9)함을 알려드립니다.

      ※ 게재 :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(www.cdc.go.kr)-알림-공고/공시 참고

붙임  1. 감염병의 진단기준 개정문 1부. 
2. 감염병의 진단기준 전문 1부. 끝.


